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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xcessive compensation of the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have been presented 

not only by the press but also by the academic societies, includ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team of the public 

organizations, both in Korea and abroad. To analyze whether the compensation is excessive necessitates the empirical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of the public organiza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issues and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compensation in the public organizations.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in this research include the expansion of the difference in compensation, the 

reinforcement of the job and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the systematization of the model on the base compen-

sation, and the differentiation of the compensation increase based on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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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공기 의 보상 등 방만경 과 그에 따른 문제

은 국내외 으로 꾸 히 제기되어 왔다[1, 2, 9, 11, 

12, 16, 19, 21, 24, 26, 28, 42, 59, 63, 65, 66, 68]. 하

지만 그간 정부와 공공기 의 노력으로 개선된 부분

도 있고 공공기 의 보상 수 은 융 공기업 등 일

부나 기 장, 감사 등 상  직 에 한정해서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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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

가 없다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38, 46, 48, 57, 60, 

64, 66, 68].

이러한 상반된 견해를 이해하기 해서는 실증 인 

분석이 요구되고, 동시에 공공기 이 민간기업에 비

해 갖는 차별 인 특성에 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

간 공공기   민간기업의 보상에 한 비교 연구

는 있었지만 실증 인 근은 미흡하 다[2, 14, 16, 

17, 22, 26, 32, 33, 34, 39, 44, 66].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보상과 련된 범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공공기 의 보상

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공기  보상

과 련해 무후무하게 범 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민간기업과 비교 분석되었으며 역  정

부에서 공공기 의 보상 련 정책의 근간이 되어

온 오재인[26], Watson Wyatt[66] 등을 근간으로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공공기 의 보상 수 을 민간

기업과 직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기

 보상에 한 개선은 경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공공기  보상에 한 이론  배경

조직 성과 리의 핵심  수단으로 성과에 한 

정확한 측정과 보상을 히 연계시켜 개별 행

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요하다[2, 6, 10, 15, 

19, 20, 28, 55, 56, 57, 63, 64, 66]. 보상은 성격에 따

라 여러 가지 의미와 유형을 가질 수 있으므로, 노

동을 제공한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근로의 가이

며 직무수행에 한 반 부를 의미한다.

보상 수 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가에 해서 임  생존비이론, 세력 계이론, 임  기

이론, 한계생산성이론, 인 자본이론, 공평성이론, 

구조이론, 상징이론, 기 이론 등 다양한 이론이 있

다[45, 46, 48, 57, 64, 65]. 

외국의 경우 보상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49, 45, 47, 50, 51, 53, 54, 58, 61, 63, 64]. 

체로 사례를 심으로 성과평가와 보상간의 연계

성을 악하기 한 연구나 보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악하기 한 연구 등이 주를 이

루고 있다. 를 들면 Sharma and Paipai[63], Shaw 

et al.[64] 등은 성과평가와 보상간의 연계성과 련

된 연구이다. 한 Pollitt[61]는 보상에 향을 미치

는 요인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개인 수 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보상에 한 차이를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다[2, 14, 17, 19, 22, 26, 31, 33, 34, 36, 44, 

55, 66]. 즉 개인의 인 특성(직종, 성별, 나이, 학력, 

직 , 근속기간 등)에 따라 보상 수 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공공기 의 보상 황

3.1 총 보상

공공기  경 정보공개 시스템(ALIO)에 의하면, 

2009년 297개 공공기 (공기업 24개, 정부기  80

개, 기타 공공기  193개)의 인당 평균 임 (기본

+수당+성과 + 여성 복리후생비)은 체 인원 평

균 기  2004년 4,982만 8천 원에서 2008년 6,016만 

8천 원으로 연평균 4.7%씩 인상되어 왔다.

2008년 기  평균 기 으로 환산한 인당 평균 임

에 비해 체 인원 기 으로 구한 인당 평균 임

이 약 10% 높은 반면, 연간 인상률은 기  평균 기

이나 체 인원 평균 사이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는 반 으로 직원 수가 많은 공기업이 정부

기 이나 기타 공공기 보다 다소 높기 때문인 것

으로 단된다. [그림 1]과 같이 2008년에 공무원의 

임  인상률은 2.5%, 민간기업의 평균 임  인상률

은 3.4%～7.2%와 비교 시 공공기 의 임  인상률

은 공무원보다 더 높고, 민간기업과는 비교 상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 임 을 항목별로 분류해보면 기본 , 수당, 

기타성과   경 평가 성과 , 여성 복리후생

비로 나  수 있다. 그  기본 , 수당, 여성 복리

후생, 기타 성과 은 총액인건비 인상 시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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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공기 의 보상항목별 임  구성：기  평균

(단 ：천 원, %)

년도
기본

(기본연 )
수당

(고정+실 )
여성

복리후생비
경 평가
성과

기타
성과상여

인당보상총합

2004 28,195 61 11,353 25 3,005 6 513 1 3,297 7 46,363 100

2005 30,030 61 11,069 23 2,901 6 1,141 2 3,699 8 48,840 100

2006 32,468 64 10,561 21 2,848 6 1,221 2 3,853 8 50,952 100

2007 34,614 64 10,436 20 2,992 6 1,246 2 4,412 8 53,699 100

2008 36,033 65 9,984 18 3,092 6 1,828 3 4,394 8 55,331 100

CAGR 6.3 -3.2 0.7 37.4 7.4 4.5

자료：www.alio.go.kr을 재구성한 한국조세연구원(201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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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나라지표：상용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7,208개 표본사업체 상 호  승 분과 연

간 기본  인상률(Base-up), 성과  지 률이 모

두 반 된 수치임. 
**
 Watson Wyatt(2009) 시장임 조사.

자료：기획재정부(2008c)를 재구성한 한국조세연구원

(2010)에서 인용.

[그림 1] 임 인상률 비교

부의 산통제를 받는 항목에 속하고, 경 평가 성

과 은 당해년도 경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사 에 

정의된 평가결과 비 지 률에 의거 지 되는 부

분으로 산상의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3.2 보상항목별 황

공공기 의 총보상은 기본연 (기본 +고정상여)

의 경우 공공성을, 성과 은 시장성 정도 등을 감안

하여 운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 수당  복리후생비를 기본연 에 포함하여 

수당  복리후생비의 신설 제한  비  감소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 을 차등 으로 설정

하려는 노력이 매 년 간 추세에 반 되고 있다. 공

공기  인당 보상항목을 살펴보면 크게 기본임 , 

수당(고정수당+실 수당), 여성 복리후생, 경 평

가 성과 , 기타 성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보상항목의 변화를 살펴보

면 기본 과 경 평가 성과 은 평균 액이나 비

 모두 늘어난 반면, 수당은 감소하 고, 여성 

복리후생비, 기타성과 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공기 의 기  평균 기 기본 은 2004년 2,819

만 5천 원에서 2008년 3,603만 3천 원으로 매년 6.3% 

상승한 반면, 수당은 2004년 1,135만 3천 원에서 998

만 4천 원으로 매년 3.2% 하락했다(<표 1> 참조). 

여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2004년 300만 원에서 

2008년 309만 원으로 인상폭이 거의 없다. 경 평가 

성과 은 기  평균값이 2004년 513만 원에서 2008

년 1,828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경 평가 

지  상 기 수의 확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성과 도 2004년 330만 원에서 2008년 439만 

원으로 꾸 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 인원을 반 한 값에 비해 기  평균을 반

한 1인당 평균 임 이 다소 낮은 이유는 공공기

들 간에 존재하는 보상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인력

규모가 작은 공공기 들이 기 수로는 많고, 보상

수 은 평균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항

목별 백분 를 살펴보면 기본 이 2004년 61%에서 

2008년 65%로 증가한 신 고정수당  실 수당

은 동 기간 동안 25%에서 18%로 낮아졌다. 경 평

가 성과 과 기타 상여 은 지속 으로 비 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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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가고 있는 추세이고, 여성 복리후생비는 인당

평균 임 에서 6%의 비 을 차지하며 지난 4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공공기   경 평가 성과 을 받은 기 들의 

경우 총임 에서 차지하는 비 을 살펴보면,  인

원 기 으로 2008년 15%로 기  평균은 9%가 된

다. 인당 평균 지 액으로 고려시 체 인원 평균 

2005년 445만 원에서 2008년에는 891만 원으로 상

승했고, 기  평균으로 보더라도 2005년 340만 원에

서 525만 원으로 다소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분 공공기 이 6～10개(41%), 11～15개(27%) 

종류의 수당을 운 하고 있으며, 이  연 제 실시

기 은 평균 8.0개, 미실시기 은 14.1개의 수당을 

운 하고 있다. 기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은 평균 

10.0개, 정부기 은 평균 11.0개, 기타 공공기 은 

평균 10.4개의 수당을 운 하고 있다. 기타 공공기

 에는 연 제를 미실시하는 병원의 경우 평균 

24.6개를 운 하는 반면 출연연  융공기업 등은 

각각 7.1, 7.2개의 수당을 운 하고 있다. 

3.3 기 유형별 황

공공기  유형별 인당 평균 임  수 을 체인

원 평균 기 으로 분석한 결과 공기업, 기타공공기

, 정부기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

년 기  공기업은 6,332만 7천원, 정부기 은 

5,542만 원, 기타 공공기 은 6,060만 5천 원을 기록

하 다. 공기업은 24개로 기 별 평균인원은 3,557

명이었고, 정부기 은 80개로 기 별 평균인원은 

834명, 기타 공공기 은 193개로 511명의 기 별 평

균인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공공기  유형별 인당 평균 임  수 을 기

평균으로 분석한 결과 공기업, 정부기 , 기타

공공기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

업, 정부기 의 경우 체 인원 기  인당 평균 

임 과 기 평균 기  인당 평균 임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기타 공공기 은 기  평균과 체 

인원 평균이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3.4 연 제  성과 제

연 제  성과 제도의 도입은 공공기   민

간기업 모두에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12, 19, 

21, 26, 29, 42, 66]. 그러나 공공기   민간기업에

서 운 하는 연 제  성과 제도는 개념 정의에

서 차이가 있으며 시행 상 역시 직   직종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민간기업은 임 의 부 

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실 ,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단 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반해 

공공기 은 보상을 년 단 로 결정하는 임 형태라

는 을 강조하고 있다.

연 제  성과 제도 운  실태를 보면 공공기

은 체의 82.4%가 도입하여 민간부문의 61.5%

보다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40]. 그런데 연 제를 

시행하는 경우 기본연 과 성과연 을 구분하여 운

하는 비 이 민간부문은 52.3%인데 반해 공공기

은 85.8%로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 의 

경우 연 제를  직원에 용하는 경우가 56.5%이

고, 리자 (과장) 이상에 용하는 경우가 41.0% 

수 으로 민간부문에 비해  직원에 용하는 비

율이 약간 높은 수 인 반면, 리자  이상에 용

하는 비율은 약간 낮다.

기본 의 구성을 보면 공공기 은 호  용비

율이 높고 직무  용비율이 낮아 상 으로 연

공을 시하는 성격이 강하다. 공공부문의 호  

용비율이 73.5%로 민간부문의 64.3%에 비해 높

고, 직능 은 공공부문 30.3%, 민간부문 31.1%, 직

무 은 공공부문 27.2% 민간부문 33.4%로 공공부

문이 민간부문보다 낮은 수 이다.

4. 공공기  보상의 쟁 과 개선방향

4.1 쟁

4.1.1 직무  성과 연동

우리는 지난 IMF 경제 기를 겪으면서 민간기업

에서는 기존의 연공서열식 임  체계로는 매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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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고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단에 따라 성과주의 연 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3, 27, 42]. 성과주의 보상제도 도입을 

해 민간기업은 다단계 직 체계를 단계 으로 축소

하고, 호 체계 신 성과에 따라 같은 직 , 같은 

연차의 직원이라도 보상수 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구 하 다. 한 수당, 고정성 상여  등 

기본 에 부가되는 각종 성과와 무 한 보상항목들

을 노사합의를 통해 진 으로 성과 화하 다. 

직무성격에 따라 직군별로 보상을 일정 수  차별

화하여 직무가치에 따라 한 임 이 제공되어 

직원에게는 고용보장 혜택을 주는 한편, 회사에는 

과다한 임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 에 해서도 이러한 직무  성

과와 연동된 보상체계 수립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에 해 논란이 되고 있다[46, 57, 63, 64]. 재 

다수 공공기 은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연 을 결정

하고, 수당  고정상여 도 기본연 에 비례해서 

지 하며, 성과 도 기본연  비 일정비율로 지

하고 있어서 년차에 의한 보상결정체계를 여 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  인상률이 그 로 유

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임  인상 억제의 효

과가 제한 이라는 비 이 있다. 

4.1.2 생산성과 연동

공공기 의 임  인상을 보면 정부방침에 따라 

반 으로 민간 비 낮은 인상률을 보여 왔다[12, 

1]. 아울러 경 평가에서도 임  인상에 한 정부

산지침 수여부를 요하게 다루면서 총액인건

비  측면에서 보면 잘 리되는 편이다. 그러나 이

는 총액인건비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며 다수 공공기 들의 경우 성과나 생산성 비 

보상 차별화 수 은 미진한 실정이다. 임  체계를 

고정 (기본   수당)과 변동 (성과 )으로 나

어 변동 은 해당직원의 성과에 따라 가변 으로 

지 함으로써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하는데 그 지 못한 실정이다. 

부분의 민간은 고정  인상률 역시 개인의 성

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 으로 리하고 있다. 그

러나 공공기 의 기본연  인상을 보면 최고성과자

와 최 성과자간 임  인상 차별 폭이 극히 미미하

거나, 직원들의 70～80%가 일률 으로 간값을 받

고 있어 성과에 의한 보상차별효과가 미미하다.

4.1.3 기 별 보상수

재 공공기  간 보상체계와 수 을 보면 기  

간 차이가 무나 다양하고 커서 각 기 별로 보상

의 정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2, 15, 24, 42, 66]. 

경력직 채용 시 혹은 장기 으로 기  특화 인 임

 수 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보상수 에 한 명

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기 의 임  수 에 해서 임  수 의 정

성에 한 논란이 제기되더라도 이의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검증할 메커니즘이 없다. 

과거 2009년에 공공기  신규입사자들에 한 임

 삭감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여수 은 간부로 

승진하기 까지는 채용 시 결정된 삭감수 이 지

속 으로 유지되도록 하 다. 장기 인 에서 

본다면 공공기 의 반 인 임  수 을 하락시킬 

수 있으나 소속업종의 노동시장에 한 고려 없이 

일률  임 조정은 오히려 인력의 자질 하로 연결

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입사

자들과 기존 직원들 간의 보상차별은 자칫 “동일노

동 동일임 ” 원칙에 배될 소지도 있다.

4.2 개선방향

4.2.1 성과  차등폭 확

향후 경 평가 성과  분배 시 개인별 성과차이 

반 을 확 하도록 하고, 경 평가 성과  이외에 내

부 성과  비 을 확 하기 해 수당(고정  실

 수당)을 진 으로 비 식 성과 으로 환

해야 할 것이다. 개인별 성과에 의한 보상 차별화는 

식과 비 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식은 

기본연  인상과 같이 한번 인상된 액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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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임 에 반 되는 경우이고, 비 식은 당해

연도에만 용되고 이후에는 리셋(Reset)되는 방식

을 의미한다. 비 식 성과 은 직무수행자의 성

과에 따라 성과 을 가변 이고 탄력 으로 운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장기 으로 볼 때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장기 인 성과를 지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식 성과 을 병행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고성과자와 성과자간의 개인별 차등화 폭을 확

하기 해서는 각 성과 등 별 해당자 수의 비

과 등 간 성과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각 사의 

보상규정에 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상 평

가의 규칙을 엄격히 용하여 평균 등 (일반 으

로 S, A, B, C, D  B에 해당함)은 50% 이상을 넘

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50%에 해서는 고성과 등

과 성과 등 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4.2.2 직무  성과연  강화

향후 연차에 따라 임 이 올라가는 호 테이블 

내지 연 테이블을 폐지하고 호 인상분을 식 

성과 으로 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런

데 기존 직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해 지 까

지의 기본  수 은 유지하되 향후 호 인상분은 

폐지하고 이를 식 성과 으로 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호 제 폐지가 어려운 공공기 의 경

우 호 상한제를 두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승진을 

하지 않고서는 기본  인상이 없도록 억제해야 하

고, 엄격한 정원 리도 병행되어야 한다. 비 식 

성과 과 마찬가지로 각 평가등 에 한 상 배분

율을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고, 성과등 에 해당

하는 경우 여인상률을 0%로 동결시켜 실질 인 

임 의 하락효과를 볼 수 있다. 

직 별 연 밴드 용과 련해서 재의 직 별 

임이나 비교 가능한 기 들의 직 별 임자료 

등을 기 으로 직 별 연 의 상/하한을 결정하고 

해당 직  인원에 해서는 용된 상/하한 임  수

을 넘지 않도록 엄격히 리해야 한다. 직 별 

임 기 으로 연 밴드 설계 시 직  내의 평균 체

류 년수(평균 승진연한), 성과에 따른 보상 차등규

모를 염두에 두고 밴드 폭을 결정하는데 20～40%

가 일반 인 수 이고 하 직 이 상 직 보다 밴

드 폭이 좁은 편이다. 밴드 폭을 과다하게 설정할 

경우 종 의 연공서열형 임  테이블처럼 인건비 

통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연 밴

드를 벗어나지 않도록 밴드 상한에 도달한 직원들

에 한 엄격한 리가 필요하다.

4.2.3 기본  모델의 체계화

향후 공공기 의 기본 을 보다 투명하고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공공기 들의 기본  수 을 결정할 

것인가에 해서는 좀 더 추가 인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안은 산업별로 민간시장과의 비교  기

별 사업성과에 따른 자율 인 보상을 결정하는 방

식이다. 각 공공기 별로 유사한 산업에 속하거나, 

인재의 이동 에서 유사한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민간기 을 10개 정도 임  수  비교 상 

그룹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임  데이터와 비교하여 

직무별로 보상수 의 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보상수 을 가장 합리 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비

교 상 민간기업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비교

상으로 지정하더라도 임  데이터 확보 수 에 

따라 실 으로 운 이 가능한 안이다.

둘째 안은 재 공공기 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들간 보상수 이 평 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공공기 들의 업무성격 상 공익을 수행하므로 수익

성만을 강조하는 민간기업과의 임 비교가 다소 어

려울 수 있다. 즉 공익을 실 하기 해 공공기 으

로서 주어진 제한 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주요 목 인 공공기 과 수익 극 화 차원에

서 다양한 활동을 마음 로 할 수 있는 민간기

업과 필요한 인재상이 동일하지 않다.

4.2.4 생산성 근거 인상차별화

향후 기 별 업무 성격과 성과  노력에 따라 

창출한 부가가치는 다르므로 창출한 부가가치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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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비례해서 차별 인 임  인상을 허용하는 것

이 합리 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 들의 자율 인 

성과지향도 유도할 수 있다. 재 경 평가에서 쓰

이고 있는 평가지표  부가가치가 가장 생산성에 

근 한 지표로 평가된다. 부가가치 계산 시 경상이

익, 인건비, 순 융비용, 임차료, 세 과 공과, 감가

상각비 등이 포함되는데 공공기 이 창출한 부가가

치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 의 추세를 분석

함으로써 공공기 들이 생산성 증가와 연동된 인건

비를 운 하는지 간 으로 진단해 볼 수 있다.

부가가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 이 계속 늘

어난다면 이는 해당 공공기 이 창출하는 생산성 

비 투입되는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고, 감소한다면 훨씬 더 생산 이라고 볼 수 있

다. 다만 부가가치 지표를 가지고 생산성을 측정할 

경우 기 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투입인력과 상

없이 성장 산업이거나, 경기의 변동성이 심한 경

우, 혹은 부가가치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 이 

매우 은 경우는 와 같은 추세를 악하기 다소 

어렵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5. 결  론

그간 우리 공공기 은 지속 으로 보상 선진화를 

한 노력에 힘입어 제도 인 틀은 일견 갖추어져 

있다[29, 66, 26, 19, 12]. 연 제  성과배분제 도입 

노력은 민간에 못지 않으며, 고정수당 감소 등 보상

제도 선진화를 한 제도 인 노력을 경주하 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보상제도와 큰 차별화가 되

지 않는 등 보상 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 제 실시  성과  비  확  등 제도

의 도입율은 민간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 이지

만 실질  효력은 미흡하다. 

둘째, 임 체계  부분의 임 항목 변화는 거

의 없으나 경 평가 성과  비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연공서열식 임 체계, 고령화 등 구조 인 

한계로 인해 보상체계 합리화가 민간부문에 비해 

후진 인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지향  보상체계 

구축  개선을 해서는 공공기 은 기본연 을 유

지하되, 기 의 시장성  생산성 정도 등을 감안하

여 보상제도를 합리 으로 개선하기 해서는 다음

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표 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기획재정부에

서 각 기 에 한 DB를 확보하여 리할 필요성

이 존재한다. 

둘째, 기 장 평가의 강화가 요구된다. 경 효율화 

정성 평가를 통해 기능조정, 인력 리, 보상체계 

합리화 는 자체 인 경 효율화 계획의 정성이 

기 장 평가 비 에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의 직 체계와 조직의 역할체계가 일

치하며 각 직 별 소요인력이 체계 으로 리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 결과 산지침 강화가 요구된다. 경

평가 상 기 의 경우 정부의 인상률 가이드라

인을 따르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인상 제한을 다른 

항목으로 변경, 반  불가능하도록 구체 인 감독 

 산편성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자율 인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상체계 선진화를 해서는 기  자체의 문

제인식과 자발 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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